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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학년도 고양외국어고등학교 신입생 전형요항
1. 모집인원(남+여 250명)

구분 전형별 영어과
(3학급)

중국어과
(3학급)

일본어과
(2학급)

스페인어과
(2학급)

합계
(10학급)

자
기
주
도
학
습
전
형

정원내
일반전형 60명 60명 40명 40명 200명

사회통합전형(20% 이상) 15명 15명 10명 10명 50명

합  계 75명 75명 50명 50명 250명

정원외
특례입학자전형(2% 이내) 2명 1명 1명 1명 5명

(국가유공자자녀 : 3% 이내) (3) (2) (1) (1) (7)
 

※ 모든 지원자는 전형별, 학과별로 한 과에만 지원해야 하며 입학 후 학과 변경 불가

2. 지원자격
 가. 공통사항(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경기도 소재 중학교 졸업예정자
  2) 중학교 졸업자로서 경기도에 거주하는 자
  3) 중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자로서 경기도에 거주하면서 2016 고입 내신성적산출평가 성적
    (영어)을 제출한 자
  4) 중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7조)로서 경기도에
     거주하는 자
  5) 타 시․도 소재 특성화중학교(전국단위모집 자율학교 포함) 졸업예정자 중 경기도에 거주하는 자
  6) 기타 지원 가능 지역
   § 외국어고등학교가 소재하지 않는 타 시․도의 중학교 졸업예정자(2016학년도 3월 외국어고 신입생
     모집이 없는 타 시․도 지역)
  ※ 위 '2)~4)'호의 경기도에 거주하는 자’라 함은 “원서 접수일 현재 전 가족(보호자 포함)이 
     경기도에 단독세대로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자”를 의미함
  ※ 위 ‘1)’항의 해당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거주지의 입학전형실시

권자에게 지원하여야 함(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81조)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81조

제81조(입학전형의 지원) ①고등학교 입학전형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그가 재학한 중학

교가 소재하는 지역의 1개 학교를 선택하여 해당 학교의 입학전형 실시권자에게 지원하

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거주지의 입학전형실시권

자에게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07.5.16., 2009.3.27., 2011.12.30.>

  1. 제97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2. 중학교 학구로 인하여 다른 시ㆍ도에서 수학한 자

  3. 중학교 졸업자로서 거주지가 이전된 자

  4. 제76조에 따른 특성화중학교 졸업예정자 및 졸업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자율학교로 지정받아 제68조제1항에 따른 지역별ㆍ학교군별 추

첨 방법 이외의 방법으로 학생을 선발한 중학교 졸업예정자 및 졸업자

  ※ 국내 중학교 2,3학년 영어내신성적(3학년 2학기 1차 지필고사 성적을 포함하여)이 한 개 학기
    도 없는 일반 귀국자는 본교 신입학 일반전형에 지원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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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형구분 지원 자격

정

원

내

일반전형  지원자격의 공통사항 중, ‘가’항의 어느 한 호를 충족하는 자

사회통합전형
 사회통합 전형 범위에 해당하는 자 중 지원 자격의 ‘가’항을 충족하고
고등학교 입학 사실이 없는 자

사회
통합
전형

순위
별

자격

1순위
(기회균등 
대상자)

①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또는 그 자녀
②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차상위계층)로 교육감이 정하는 사람 또는 그 자녀
③ 국가보훈대상자 또는 그 자녀
④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자녀(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의한 복지급여수급권자)
⑤ 최저생계비 150% 이하 가구(구, 차차상위계층)로 교육감이 정하는 사람 또는 그 자녀
※ 4인 가구 기준으로 최저생계비 150%는 기준 중위소득 약 59.2%에 해당(2015년 기준)
⑥ 세월호 침몰사고 관련 희생자(사망자 또는 실종자)의 형제․자매․자녀(손자녀
 포함) 중 2014.4.16. 현재 중학교 재학생
(▶ 2017학년도 고입 전형 시까지 한시적으로 적용)
※ 증빙서류 : 학교장 확인서, 부 또는 모의 가족관계증명서
⑦ 학교장 추천 학생
※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기준 중위소득 50%이하 가구[차상위계층], 
   최저생계비 150% 이하 가구(구, 차차상위계층)에는 포함되지 않으나, 
   가정형편이 어렵다고 학교장이 판단ㆍ추천한 자
※‘학교장추천위원회’구성․심의․검증 후 학교장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추천한 학생에 한함, 학교장추천위원회 회의록 사본과 객관적 증빙서류 첨부
  [선정예시]
 -부양 의무자의 갑작스런 실직으로 생계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가계파산 또는 재산 압류 등으로 생계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부양 의무자가 질병․사고․장애 등으로 근로능력을 상실하여 소득이 없거나
  생계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등
  [객관적 증빙서류 예시]
 실직급여수급증 사본, 채권압류통지서, 법원 파산결정문 사본, 폐업확인서, 
 지역건강보험료 영수증, 급여명세서, 재산세납입증명서 등
 -> 어느 한 가지 서류만으로 판단하지 말고, 객관적 증빙서류를 제출 받아
 종합적으로 판단
 (부정적 예시 : 폐업확인서만으로 학교장 추천 학생 선정 -> 객관적 증빙서류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

2, 3
순위
(사회
다양
성대
상자)

공
통
자
격

※ 2순위, 3순위 지원 자격은 소득분위 8분위 이하에 준하는 가정의 자녀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음(2016학년도 기준)

소득
구분 연소득환산액 월 소득 평균

건강보험료
직장 가입자 지역 가입자 혼합

8분위 71,543,571 5,961,964 182,127 199,987 185,538 

※ 소득분위 8분위 이하 증명
  - 건강보험료(최근 10개월 평균액) 기준을 적용
  - 건강보험료 확인 시, 부․모 모두 확인(단, 이혼으로 인한 ‘한부모가정’은 

주민등록등본 상 거주를 같이 하고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이하 확인서) 및 
건강보험자확인(통보)서 상 지원학생이 피부양자 등으로 등록되어 있는
부 또는 모의 자료를 확인 , 거주와 확인서 피부양자 등록 요건이 동일
하지 않은 경우 확인서에 지원학생이 피부양자 등으로 등록된 부 또는 
모의 자료 확인 )

 나. 전형별 지원자격 (공통사항 이외의 지원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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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원

내

사회
통합
전형

순위
별

자격

2, 3
순위
(사회
다양
성대
상자)

2
순
위

① 소년․소녀가장(형제․자매 포함)

② 조손가정 학생

③ 북한이탈주민(「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해당자)

④ 순직군경 자녀, 순직소방대원 자녀, 순직교원 자녀

⑤ 다문화가정 자녀(「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 해당자)

⑥ 아동복지시설 보호아동(「아동복지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시설에

   보호된 아동)

3
순
위

① 농어촌의 면단위 소재지 중학교의 3개 학년의 전과정

   (1학년 3월 입학일부터 원서접수일 현재까지)을 이수중인 졸업예정자

② 세 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 자녀(첫째 자녀부터 가능)    
③ 준사관/부사관 자녀
④ 도서벽지 중학교 졸업예정자(2015년 2월 28일 이전부터 원서접수일 
   현재 재학중인 졸업예정자)
⑤ 산업재해근로자 자녀

⑥ 한부모 자녀(「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 제1호~5호 해당자)
⑦ 개척교회(5년이하, 50명이하) 목회자 자녀 

⑧ 3학년 2학기 1차 지필평가 기준 성적 산출 인원수가 25명 미만인 소규모
중학교 졸업예정자(학생의 지원에 의해 선발하는 중학교는 제외) 

⑨ 입양가정 자녀 

⑩ 장애인의 자녀(「장애인복지법」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보건복지부 
고시 “장애등급판정기준”에 해당하는 자(부 또는 모)의 자녀  

⑪ 해외선교사(2년 이상, 기독교) 자녀

정

원

외

특례입학자전형
(2%)

초·중등교육법시행령 82조 제3항에 해당(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5조 및 제82
조 제3항)하는 경기도 거주자로, 영어내신 산출이 가능한 자 -> [별첨6] 참조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동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외의 방법으로 입학전형을 할 수 있다.  
<개정 2005.9.29., 2008.2.22., 2010.6.29.>
1. 외국 또는 군사분계선이북지역에서 9년 이상의 학교교육을 이수하거나,   
   초등학교 및 중학교에 해당하는 학교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외국의 학교에서 국내의 중학교에 전학  
   또는 편입학하여 졸업한 자
가. 외국의 학교에서 2년이상 재학하고 귀국한 학생(외국에서 부모와 함께 2년이상   
   거주한 자에 한한다)
나. 정부의 초청 또는 추천에 의하여 귀국한 과학기술자 및 교수요원의 자녀
다. 외국인 학생(부모 또는 부모중 1인이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에는 외국에서  
    2년이상의 중학교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생을 말한다)
3.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의한 보호대상자로서  
   군사분계선이북지역의 학교에서 2년이상 재학하고 군사분계선 이남지역의   
   중학교에 편입학하여 졸업한 자
4. 제97조제1항제3호 또는 제98조의3에 따라 중학교 졸업자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을 받은 자 

국가유공자자녀
(3%)

해당 보훈지청으로부터 ‘교육지원대상자’로 확인을 받은 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①항 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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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형단계 전형요소 배점 선발인원 규모

1단계 영어 내신성적 + 출결(감점) 160점
모집인원의 2배수

(동점자 1단계 전원 선발)

2단계 서류평가 및 면접
자기주도학습 영역 25점

40점 모집인원의 1배수
인성 영역 15점

합 계 200점

3. 전형방법 및 절차
※ 사교육 유발하는 입학전형 요소 배제
 ○ 중학교 교육과정 수준을 벗어난 입학전형 금지 
 ○ 학교별 필기고사 금지 및 교과지식 측정을 목적으로 한 전형 금지
  - 교과지식 측정을 목적으로 한 전형 예시
  : 교과지식을 묻는 형태의 구술 면접·적성검사, 외국어 면접·토론, 외국어 동영상 활용, 중학교
   교육과정을 벗어난 제2외국어 활용능력에 대한 질문 등
 ○ 교내·외 각종 대회, 인증시험, 자격증 등을 활용 배제함으로써 선행학습 유발요인 제거
 
 가. 전형 절차 (모든 전형 공통)

 ※ 서류평가는 2단계 면접전형에서만 활용하고 1단계에서 활용 금지한다.

 나. 전형별 방법
  1) 사회통합전형 
   : 6. 사회통합전형 전형방법에 의한다.

  2) 국가유공자 자녀 전형
   ① 국가유공자 자녀(교육지원대상자)는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모집인원(정원내)에 포함하여 함께 선발
      하되(사회통합전형 대상자와 공동의 합격 사정 범위 적용), 탈락자에 한해 모집정원의 3% 범위에서  
      정원외 별도 선발 (사회통합전형 대상자의 합격사정 범위로 제한하지 않음) 
   ② 사회통합전형에 지원한 국가유공자 자녀의 경우 1단계 탈락자라도 정원 외 모집으로 2차 전형을 할 수
      있으므로 추천서 등의 서류를 미리 준비하고 있다가 2차 전형 시 곧바로 제출 하도록 한다.
   ③ ‘일반전형’합격자 중 추가로 ‘국가유공자 자녀’가 발생할 경우 국가유공자 자녀가 총 정원의
      3%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일반전형’ 지원자를 합격시킬 수 있다.

  3) 특수교육대상자 전형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 제17조에 의거하여 본교 
   입학전형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수학능력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학교장 의견서를 첨부하여 경기도
   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 신청한 자에 한하여 심의를 통하여 정원외로 선배치한다.
 
 4. 1단계 영어 내신성적 및 출결 점수 반영 방법
  가. 영어 내신성적 산출 방법
   1) 국내 중학교 졸업(예정)자
   ① 영어 내신 성적은 1학년 성적은 반영하지 않고, 2학년과 3학년의 4개 학기 성적을 반영하되,  
      3학년 2학기 성적은 1차 지필평가(중간고사) 영어 성적까지 반영한다.
   ※ 3학년 2학기 1차(중간고사) 성적의 수행평가 반영 여부는 중학교에서 결정한다.
   ② 졸업자의 경우 3학년 2학기 성적은 3학년 2학기 학기말고사까지 전체 성적을 의미한다.
   ③ 영어 내신 성적은 중학교 2학년 성취평가제, 3학년 석차 9등급제 성적으로 반영한다.
      : <표1>, <표2>  
   ④ 자유학기제를 운영한 중학교의 경우, 성적산출시 자유학기제 미운영 학기의 성적으로 대체하여  
      활용 (예 : 2학년 1학기에서 자유학기제를 이수한 경우 2학년 1학기 성적을 2학년 2학기 성적으로
      대체, 3학년 1학기에서 자유학기제를 이수한 경우 3학년 1학기 성적을 3학년 2학기 성적으로
      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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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취도 수준 A B C D E

학기당 환산 점수 40 36 32 28 24

성취도 환산 성취도 등급 학기당 환산 점수

수 A 40

우 B 36

미 C 32

양 D 28

가 E 24

   ⑤ 결석(병결, 사고, 기타)등의 사유로 3학년 2학기 1차(중간고사) 영어 성적이 없는 경우 지원자의
      중학교의 학업성적관리규정에 의거 반드시 해당 학기 영어 등급을 제시하여야 한다.
   ⑥ 중학교 졸업(예정)자가 2학년의 성취평가제 성취도 수준이 없을 경우 수, 우, 미, 양, 가를 
      활용하여 수는 A, 우는 B, 미는 C, 양은 D, 가는 E로 성취도 수준 부여 : <표3> 
                          

 <표1> 중학교 2학년 성취평가제 성적 반영

 
<표2> 중학교 3학년 석차 9등급제 성적 반영

등 급
국내 중ž고교 
(석차백분율)

학기당 
환산점수

비  고

1            ∼  4% 이하 (4%) 40.0 ※ 석차 9등급제 등급별 환산식
§ 환산점수 = 40-(0.4 x 급간별 상위 백분율 기준)
§ 등급별 누적 학생수는 이수자와 누적 등급 비율을

  곱한 값을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계산
  한다
§ 동점자(동석차)의 경우 중간석차를 적용하여 등급을   

  부여한다.

  * 중간석차 = 석차 + 

동석차인원수 

2  4% 초과 ∼ 11% 이하 (7%) 38.4
3 11% 초과 ∼ 23% 이하 (12%) 35.6
4 23% 초과 ∼ 40% 이하 (17%) 30.8
5 40% 초과 ∼ 60% 이하 (20%) 24.0
6 60% 초과 ∼ 77% 이하 (17%) 16.0
7 77% 초과 ∼ 89% 이하 (12%) 9.2

8 89% 초과 ∼ 96% 이하 (7%) 4.4

9 96% 초과 ∼ 100% 이하 (4%) 1.6

   
 <표3> 중학교 2학년 성취도 등급이 없는 경우 성적 환산 방식

2) 국내 중학교의 영어성적이 부분적으로 없는 국내 중학교 졸업(예정)자

 ①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75조 또는 제82조 제 3항 제2호 및 제3호 해당자 등이 국내 중학교의
    일부 학기 영어성적이 부분적으로 없을 경우 <표4>에 의거 미 존재 학기의 영어성적의 환산
    점수를 산출하여 반영한다. 단, 국내 중학교 2, 3학년 영어내신성적(3학년 2학기 1차 지필고사  
    성적을 포함하여)이 한 개 학기도 없는 일반 귀국자는 본교 자기주도학습전형에 지원할 수 없다. 
    - 성적 미존재 학기 성적은 같은 학년의 존재 학기 성적으로 동일하게 반영한다.
    - 2학년 성적이 한 학기도 없는 경우, 같은 학기에 해당하는 3학년 성적의 원점수를 <표3>의 환산방식에 
     따라 성취도 등급으로 환산하여 반영한다.
    - 3학년 성적이 한 학기도 없는 경우, 같은 학기에 해당하는 2학년 성적의 원점수, 과목평균, 표준편차를
     이용하여 9등급제로 환산하여 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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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성취평가제 
성취도 등급

석차 
9등급제 
등급 미 존재학기 반영 영어성적

2-1
학기

2-2
학기

3-1
학기

3-2
학기

1 무 유 유 유 2-2학기 -> 2-1학기

2 유 무 유 유 2-1학기 -> 2-2학기 

3 유 유 무 유 3-2학기 -> 3-1학기 

4 유 유 유 무 3-1학기 -> 3-2학기 

5 무 무 유 유 3-1학기(성취도) -> 2-1학기,  3-2학기 -> 2-2학기 

6 무 유 무 유 2-2학기 -> 2-1학기,  3-2학기 -> 3-1학기 

7 무 유 유 무 2-2학기 -> 2-1학기,  3-1학기 -> 3-2학기 

8 유 무 무 유 2-1학기 -> 2-2학기,  3-2학기 -> 3-1학기 

9 유 무 유 무 2-1학기 -> 2-2학기,  3-1학기 -> 3-2학기 

10 무 무 유 무
3-1학기 -> 3-2학기

3-1학기(성취도 등급) -> 2-1학기 & 2-2학기

11 무 무 무 유
3-2학기 -> 3-1학기

3-2학기(성취도 등급) -> 2-1학기 & 2-2학기

12 유 유 무 무
2-1학기(석차 9등급제 등급) -> 3-1학기
2-2학기(석차 9등급제 등급) -> 3-2학기

13 유 무 무 무
2-1학기(성취도 등급) -> 2-2학기

2-1학기 (석차 9등급제 등급) -> 3-1학기 & 3-2학기

14 무 유 무 무
2-2학기(성취도 등급) -> 2-1학기

2-2학기(석차 9등급제 등급) -> 3-1학기 & 3-2학기

15 무 무 무 무 지원불가  

국내중학교 일반귀국자, 
특례입학대상자

(외국학교 성적표)
100점만점2학년(성취도) 3학년(석차9등급)

등급 환산점수 등급 환산점수

A 40
1 40  A⁰ ~ A⁺ 100-94
2 38.4 A⁻ 93-90

B 36
3 35.6  B⁰ ~ B⁺ 89-84
4 30.8 B⁻ 83-80

C 32
5 24.0 C⁰ ~ C⁺ 79-74
6 16.0 C⁻ 73-70

D 28
7 9.2  D⁰ ~ D⁺ 69-64
8 4.4 D⁻ 63-60

E 24 9 1.6  F 59 ~

 ② 특례입학대상자로서 3학년 2학기 1차 지필평가(중간고사) 이후 국내 중학교에 편입하여 국내 중학교 성적
    (2학년 1,2학기, 3학년 1,2학기)이 단 한 학기도 없는 지원자의 경우 영어 내신 성적은 졸업한 외국 학교 
    성적표를 제출한 후, <표5>에 의거 본교 입학전형위원회의 심사 결정에 따른다.                        

                       <표4> 영어성적 미 존재 학기 환산점수 산출 반영     

                <표5> 외국학교 영어성적에 의한 영어 내신성적 환산점수 산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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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

40점

영역 주요 항목

자기주도  

  학습

(꿈과 끼)

 (25점) 

자기주도

과정

(꿈과 끼)

(15점)

§ 학습을 위해 주도적으로 수행한 목표 설정․계획․학습 그리고 
  그 결과 평가까지의 전 과정(교육과정에서 진로체험 및 
  동아리 활동, 꿈과 끼를 살리기 위한 활동 및 경험 등 포함) 

지원동기
및 

진로계획
(10점)

§ 고양외고 학교특성과 관심을 갖게 된 동기 등을 
  연계하여 꿈과 끼를 살리기 위한 활동 계획과 진로 계획

인성

(15점)

§ 핵심인성요소(봉사체험활동을 포함한 배려, 나눔, 협력, 타인 
존중, 규칙준수 등)에 대한 중학교 활동실적
§ 인성영역 활동을 통해 느낀 점

3) 경기도 내신성적 산출평가(구 비교평가) 응시자
 ① 경기도교육청이 실시하는 2016학년도 고입전형을 위한 내신성적 산출평가 결과 중 영어성적만
    을 활용한다.
 ② 고입 내신성적 산출평가 응시자의 영어 내신성적 환산점수는 산출평가의 영어교과 등급을
    3학년 2학기의 영어성적(석차 9등급제 등급)으로 인정하고, 산출평가의 영어교과 성취도는
    2학년 2학기의 영어성적(성취평가제 성취도 등급)으로 인정하여 <표4>의 유형‘6’에 의거해
    영어 내신성적 환산점수를 산출한다. 
 ③ 중학교 졸업(예정)자가 산출평가에 응시한 사실이 있을 경우 반드시 산출평가의 영어교과 성적을
    <표4>의 유형 ‘6’에 의거 영어 내신성적 환산점수를 산출한다.
 ④ 내신성적 산출평가 응시자는 고입전형 과정에서 반드시 내신성적 산출평가 결과만을 사용하여야
    한다.
 ⑤ 산출평가 응시자가 학교생활기록부Ⅱ가 있을 경우 출결점수는 ‘나. 출결 점수 산출 방법’
    기준으로 반영한다.
 ※ 내신성적 산출평가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교육청 2016학년도 고입전형을 위한 내신성적
    산출평가 실시계획을 참고한다.

 4) 검정고시 합격자
 ① 2016학년도 고입전형을 위한 경기도 내신성적 산출평가 결과가 없는 검정고시 합격자는 본교의
    자기주도학습 전형에 응시할 수 없다.
 ② 봉사시간 : 20시간 이상, 공공기관에서 공익 목적으로 봉사한 시간이어야 한다. 
 
 나. 출결 점수 산출 방법  
  1) 국내 중학교 졸업(예정)자 
    : 출결감점 산출방식 = －[무단결석 일수 × 가중치(0.5)] (졸업예정자는 2015. 10. 31일자 마감)

    

무단결석일수 출결감점 비 고
1일 -0.5

※ 무단지각, 무단조퇴, 무단결과 등을 
합하여 3회를 무단결석 1일로 간주

2일 -1
3일 -1.5
4일 -2

5일이상 -2.5

   ① 출결 상황은 중학교 전 학년을 기준으로 반영하며, 출결마감기준일은 졸업예정자의 경우
      2015년 10월 31일로 한다.
   ② 무단결석 5일 이상인 자는 출결감점이 최대 –2.5점으로 한다.
  5. 2단계 서류 작성 방법 : 자기소개서 [별첨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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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평가 및
면접시 적용
[0점 처리]

§ 본문에 TOEFLㆍTOEICㆍTEPSㆍTESLㆍTOSELㆍPELT, HSK, JLPT 등 각종  
  어학인증시험 점수, 한국어(국어)ㆍ한자 등 능력시험 점수, 자격증 취득
§ 교내ㆍ외 각종 경시대회 입상 실적, 영재교육원 교육 및 수료 여부, 
  경시대회 입상 실적 기재시 
§ 인증시험 및 경기대회 입상 증빙자료를 참고자료로 제출하거나, 우회적·
  간접적인 진술
§ 지원자 본인을 알 수 있는 이름, 출신중학교 등 인적사항

서류평가 및
면접시 적용
[10% 감점]

§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 암시 내용 등을 직·간접적·우회적 표현
예) 부모 및 친인척의 구체적인 직장명이나 직위, 소득수준, 고비용 취미 활동  
  (골프, 승마 등) 
§ 학교에서 주관하지 않은 모둠 및 프로젝트 활동
  (사설 학원 및 기관에서 추진 하는 교과 관련 활동) 등 

1) 자기소개서 작성 시 유의 사항
  ① 자기주도학습 과정, 지원동기 및 진로계획, 인성영역 세 항목으로 분리해서 1,500자 이내로 작성  
     ([별첨3]에 있는 세 항목 제목을 이용하여 작성), 띄어쓰기 제외
  ② 자기소개서는 학생 본인이 직접 작성하여 제출한다. -> 인터넷 접수
    - 학교 등 특정 장소에 지원자를 소집하여 자기소개서 작성 금지  
    - 대리작성, 허위작성 혹은 표절 시 입학 취소 등 불이익 부과
  ③ “유사도 검증 시스템”을 활용하여 자기소개서의 표절여부 검증 의무화 
 
 2) 자기소개서 작성 시 배제 사항

  

 

【잘못된 자기소개서 작성 사례】

 § 중학교 1학년 때 처음 TOEIC 시험에 응시해 450점을 받았습니다. 이후 영어공부에 매진한 
결과 850점을 얻으며 “노력은 결과를 배신하지 않는다.”라는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 중2 겨울방학 중 OOO에서 주최하는 OOOO 경시대회에 참가해 2위 입상이라는 쾌거를 올렸습
니다.

 § 어렸을 적부터 영어 공부를 열심히 해서 영어인증시험에서 최고 수준에 도달하였고, 전국 
단위의 대회에 출전하여 매우 우수한 결과를 얻었습니다.  

 § OO지검 검사장이신 아버지를 따라 어렸을 때부터 법조인의 꿈을 키웠습니다.
 § 기타 배제사항을 우회적으로 표현한 문구 일체

※ 교사추천서 – 본교는 생략하며, 자기소개서의 ‘담임교사 확인란’으로 대신한다.

3) 면접
 ① 학생 개별 면접 실시, 인적사항을 알 수 있는 교복착용을 금지한다.
 ② 자기소개서, 학교생활기록부를 활용하여 평가하고 검증한다.
 ③ 면접 시 자기소개서와 같이 배제사항을 언급하는 경우에는 입학전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영점  
    처리 및 감점처리하며, 심사제외 및 최종 불합격 처리한다.
 ④ 면접시 학교생활기록부의 교과학습발달상황을 포함한 평가 금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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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기준] 
Ÿ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차상위계층, 차차상위계층에는 포함되지 않으나, 가정형편이 어렵

다고 학교장이 판단ㆍ추천한 자
Ÿ 세월호 침몰사고 관련 희생자(사망자 또는 실종자)의 형제·자매·자녀(손자녀 포함) 중 

2014.4.16. 현재 중학교 재학생
Ÿ ‘학교장추천위원회’ 구성․심의․검증 후 학교장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추천한 학생에 

한함
[선정 예시]
Ÿ 부양 의무자의 갑작스런 실직으로 생계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Ÿ 가계파산 또는 재산 압류 등으로 생계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Ÿ 부양 의무자가 질병․사고․장애 등으로 근로능력을 상실하여 소득이 없거나 생계에 어려움이 있

는 경우 등
[제출 서류]
Ÿ 학교장추천서
Ÿ 학교장추천위원회 회의록 사본
Ÿ 객관적 증빙서류(예시) : 실직급여수급증 사본, 채권압류통지서, 법원파산결정문 사본, 폐업확인

서, 지역건강보험료 영수증, 급여명세서, 재산세납입증명서 등
 ⇒ 어느 한 가지 서류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객관적 증빙서류를 제출 받아 종합적으로 판단함
   (부적정 예시 : 폐업확인서로만 학교장 추천 학생으로 선정한 경우 → 객관적 증빙서류를 종

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

6. 사회통합전형 전형방법

  가. 1단계 : 사회통합전형 모집인원의 2배수 선발
   1) 1순위 지원자를 사회통합전형 모집인원의 2배수 이내에서 우선 선발한다.
   2) 1순위 지원자를 선발한 후 부족한 인원은, 사회통합전형 모집인원의 2배수 이내에서 2순위   

   대상자를 우선 선발하고, 부족한 인원은 3순위 대상자를 선발한다.
   3) 우선순위 모집으로 인해 지원기회를 잃은 후순위 지원자는 일반전형으로 전환하여 전형한다.
     (지원학과는 일반전형의 동일한 학과로 한정)

  나. 2단계 : 1단계 점수와 2단계 점수를 합산하여 선발하며 아래의 방식을 준용
   1) 1순위 지원자로 사회통합전형 모집인원의 60%를 의무적으로 우선 선발한다.
   2) 1순위 합격인원을 제외하고 남은 모집인원은 1순위 탈락자, 2·3순위 대상자를 포함하여 순위에  

   관계없이 통합 선발한다.
  
  
※유의사항 
   1) 같은 순위 내의 대상자간에는 우선순위를 적용하지 않는다.
   2) 추가모집 시에도 이 전형방법을 적용한다. 
   3) 상기 사회통합전형 지원자격 기준은 경기도교육청 지침에 의거하여 변경될 수 있다.
   4) 지원자격은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중, 고등학교 입학사실이 없는 자로 한다.
   5) 정원 미달 시 일반전형에서 충원하지 않으며, 사회통합전형 대상자로 추가모집한다.
   6) 2·3순위의 경우 소득분위 8분위 이하에 준하는 가정의 자녀에 한하여 지원가능하다.
   7) 그 밖의 세부사항은 [별첨 5] <사회통합전형 세부 안내 자료>를 참조한다.
   
  ※ 학교장 추천 학생 ⇒ 세부사항은 [별첨 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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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반영비율 점수 반영 방법

영어 내신 성적 100% 160 영어 내신 성적 산출방법 참조

출 결 - 감점 출결 점수 산출방법 참조

합 계 100% 160

7. 사정 방법 및 기준

 가. 1단계
  1) 사정 방법 : 영어 내신 + 출결(감점)
   ① 평가 서류 : 영어교과 등급확인서, 학교생활기록부Ⅱ 출결사항
 ※ 학교생활기록부Ⅱ(학교생활세부사항기록부)에서 4번 수상경력, 7번 교과학습발달상황을 제외하고  

  단면 출력, 제출              
   ② 전형 절차 : 영어 내신 성적을 평가하여 2단계 대상자(모집인원의 2배수) 선발
  

  
  2) 사정 기준
   ① 1단계 총점(160점) 순서로 선발한다.
   ② 동점자 사정 기준
     : 1단계 전형 합격선의 동점자는 전원 2단계 전형 대상자로 선발한다.

 나. 2단계
  1) 사정 방법 : 1단계 점수(160점) + 면접(40점)
   ① 전형 대상 : 1단계 서류전형에서 선발된 모집인원의 2배수
   ② 전형 평가 : 자기소개서, 학교생활기록부Ⅱ, 면접
    
  2) 사정 기준
   ① 2단계 사정 방법을 통해 합산된 총점(200점) 순으로 선발한다.
   ② 동점자 사정기준
    ㉠ 2단계 서류평가 및 면접 점수
    ㉡ 1단계 출결 환산 점수
    ㉢ 3학년 2학기 1차 지필평가(중간고사) 영어 내신 등급 환산 점수
       (단, 졸업자는 3학년 2학기 영어 등급의 환산점수) 
    ㉣ 3학년 1학기 영어 내신 등급 환산 점수
    ㉤ 2학년 2학기 영어 내신 성취도 수준 환산 점수
    ㉥ 2학년 1학기 영어 내신 성취도 수준 환산 점수
  ※ 이외의 기준은 입학전형위원회에서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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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시 기 장 소 비 고

1단계

인터넷 원서접수
2015.11.5(목)
   ~11.10(화)

본교
홈페이지

및 
대행업체

* 4일간 접수 : 5일 09시 시작 ~ 11일 17시 마감
* 인터넷 접수는 24시간 가능(전형료 납부 필수)
* 대행업체에 회원 가입 후 인터넷 원서 접수

각종 서류 
출력물 제출
(입학원서 등)

2015.11.5.(목)
   ~11.10(화)

본교 
입학관리처

* 4일간 접수 : 5일,6일,9일,10일(토ž일요일 제외)
* 직접 또는 우편 제출(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 현장방문접수 09:00 ~ 17:00

1단계 합격자
(면접대상자) 발표

2015.11.13.(금)
10:00

본교 
홈페이지

* 본교 홈페이지 : 개인별 확인 가능 
* 반드시 본인이 확인하고 2단계 전형에 응시

2단계

인터넷 접수
2015.11.13(금)
   ~11.17(화) 
17:00 마감

본교
홈페이지

및 
대행업체

 * 1단계 합격자 발표 후 인터넷 접수
* 인터넷 접수는 24시간 가능(전형료 납부 필수)
 * 11.17(화) 17:00까지 자기소개서 업로드 가능

출력물 제출
2015.11.13(금)
~11.17(화) 
17:00 마감

본교 
입학관리처

* 3일간 접수 : 13일,16일,17일(토ž일요일 제외)
* 직접 또는 우편 제출(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 현장방문접수 09:00 ~ 17:00
* 1단계 합격자에 한하여 2단계 전형 지원이 가능
* 2단계 인터넷 접수, 출력, 서명한 다음 직접 제출
*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으면 불합격 처리

면접 2015.11.21(토) 본교 고사장

* 수험표 재출력하여 중학교장 직인 ‧ 날인 지참 
* 신분증(학생증, 도서대출증,여권 등)을 지참하고
  지정된 고사장에 입실해야 함
* 단정한 사복 착용(교복 착용 금지)
* 휴대폰 등 각종 통신기기 소지 금지
* 면접 불참자는 불합격 처리
* 면접 시작 전 면접 전 대기실 입실

최종합격자 발표
2015.11.26(목) 

17:00
본교 

홈페이지
* 고양외국어고등학교 홈페이지에 공지
  : 개인별 확인 가능

합격자 소집
2015.11.28.(토)
14:00~15:30

본교
* 일정 추후 홈페이지에 공지
* 등록,교복,기숙사 신청 및 학교 전반적 생활 OT

추가
모집
(정원
미달시)

원서접수기간
2015.11.30(월)

~12.1(화) 본교 
입학관리처

* 추가모집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추후 본교
  홈페이지에 공지함

전형기간 2015.12.2(수)

합격자발표 2015.12.3(목)
본교 

홈페이지
* 고양외국어고등학교 홈페이지에 공지함

8 . 전형일정 

※ 서류는 1, 2단계 모두 먼저 인터넷에 입력ž접수한 후, 반드시 출력물을 제출해야 지원완료 됨
※ 사회통합전형, 특례입학전형, 경기도 내신성적 산출평가 응시자 등은 증빙 서류 확인이 꼭 필요
   하므로 반드시 방문 접수하여 직접 제출하도록 한다.(우편 접수 불가)
※ 면접 후, 외부 전문기관(한국교육개발원)에서 실시하는 온라인 설문조사에 의무적으로 참여해야 

함(홈페이지 주소는 별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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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상 제 출 서 류

공통서류

○ 인터넷 접수 후 출력한 입학원서 
   [최근 3개월 이내 촬영한 사진(3×4)cm 1매 파일업로드] 1부 ⇒ [별첨 1], [별첨 2] 참조
○ 학교생활기록부Ⅱ 1부 -> 검정고시 합격자 제외
○ 영어내신등급 확인서 1부 
   –> 검정고시 출신 지원자는 ‘고입 내신성적 산출평가 성적(영어) 확인서’1부
○ 개인정보활용동의서 1부 ⇒ [별첨 4] 참조

특례입학자전형 ○ 공통서류 및 [별첨 6] 참조   

사회통합전형
1, 2, 3순위
공통서류

○ 주민등록등본 1부 (부 또는 모 기준 전가족, 최근 7일 이내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 1부 (부 또는 모 기준 전가족, 최근 7일 이내 발급)
   (등본상 부․모 중 한명만 있을 경우, 그 부모 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 반드시 제출)
   (1순위 및 3순위 한부모 가정일 경우, 지원자(학생) 기준으로 추가 발급 제출)
○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지원신청서  1부 => [별첨 5]의 ‘붙임 4’참조 (중학교제출)
○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학교장확인서 1부 ⇒ [별첨 5]의 ‘붙임 5’참조
○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학부모확인서 각 1부 ⇒ [별첨 5]의 ‘붙임 7’참조

9. 제출서류
 가. 원서 접수 방법
  1) 본교 홈페이지에서 팝업창 및 팝업존에 링크된 인터넷 대행업체 사이트에서 원서접수를 한다.
   ① 접수 이후 전형 변경이 불가능 하므로 신중히 작성 후 접수한다.
   ② 전형료 : 1단계 – 5,000원 / 2단계 – 25,000원
  2) 입학원서 및 관련 서류를 인터넷 접수 후 출력, 각 관련 발급처에서 발급받도록 한다.
  3) 소속 학교의 출력물은 학급 담임 교사 확인과 학교장 직인을 날인한다.
  4) 사회통합전형, 특례입학전형, 경기도 내신성적 산출평가 응시자 등은 증빙 서류 확인이 꼭 필요
    하므로 반드시 방문 접수하여 직접 제출하도록 한다.(우편 접수 불가)
  5) 유의사항
   ① 학교생활기록부Ⅱ(학교생활세부사항기록부)에서 4번 수상경력, 7번 교과학습발달상황을 제외하고  
      단면 출력, 교감 원본대조필 또는 학교장 직인 및 간인 후 제출한다.
   ② 출결마감 기준일은 2015년 10월 31일로 하며, 학교생활기록부Ⅱ 출결 특기사항에 출결마감
      기준일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에는 서류미비로 간주하여 접수하지 않는다.
   ③ 모든 증빙서류는 제출일로부터 7일 이내 발급한 서류여야 한다.
      (별도의 유효기간이 설정된 서류는 제외)
   ④ 교육청 공문 지침에 따라 추가 기타 서류 제출이 요구될 수 있으며, 기타 서류 안내는 필요시
      추후 본교 홈페이지 입학안내에 공지한다.
   ⑤ 전형요항 및 전형 전체 기간동안 본교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의 책임은
      전부 지원자에게 있다.
   ⑥ 제출한 서류 및 전형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
   ⑦ 서류 미비, 기재사항 누락 등이 발견되면 접수하지 않는다.
   ⑧ 어떤 사유로든 서류가 마감일시 이전에 본교에 접수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의 책임은 전부
      지원자에게 있다.
   ⑨ 불합격한 학생이 추가모집 시 지원할 경우 해당 서류를 모두 다시 제출하여야 한다.
 
 나. 1단계 제출 서류
  1) 공통 제출 서류 – 지원자 모두 필수(모든 전형 공통) 

 
  2) 전형별 추가 제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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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상 제  출  서  류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또는 그 자녀 ○ 수급자증명서 1부

기준 중위소득 
50%이하 가구
(차상위 계층)

․
최저생계비 
150%가구

(구, 차차상위 계층)

지역건강보험료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2015.1~10월) 1부
○ 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부&모 모두 제출) :현재까지 전체내역
○ 건강보험자확인(통보)서(부&모 모두 제출)

직장건강보험료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2015.1~10월) 1부
○ 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부&모 모두 제출) :현재까지 전체내역
○ 건강보험자확인(통보)서(부&모 모두 제출)

국가보훈
대상자

교육지원대상자
○ 국가보훈처에서 교육지원대상자로 지정되어 통보된 자는 
   추가 제출서류 없음 (접수 시 명단 확인 함) 
○ 교육지원대상자증명서(통보 이후 지정된 경우) 1부

기타 국가보훈대상자 ○ 국가보훈대상자 확인원 1부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증명서 1부

법정 기준 
중위소득 50%이하 

가구
(차상위 계층)

차상위자활대상자 ○ 자활급여 대상자 확인서 1부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 의료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 증명서 1부

차상위장애수당대상
자

○ 장애수당 대상자 확인서 1부

차상위장애연금대상
자

○ 장애연금 대상자 확인서 1부

차상위우선돌봄대상
자

○ 우선돌봄 대상자 확인서 1부

 세월호 침몰사고 관련 희생자(사망자 
또는

 실종자)의 형제‧자매‧자녀(손자녀 포함) 
유가족 

○ 학교장추천서1부 -> [별첨 5] 의 ‘붙임6’참조
○ 부 또는 모의 가족관계증명서 1부
○ 그 외 희생자와 가족관계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 1부

학교장 추천

○ 학교장추천서 1부 -> [별첨 5] 의 ‘붙임6’참조
○ 학교장추천위원회 회의록 사본 1부
○ [객관적 증빙서류]
   실업급여수급자격인정내역서(거주지 관할 고용지원센터), 
   채권압류통지서, 법원 파산결정문 사본, 폐업확인서, 
   건강보험료 영수증, 급여명세서, 병원 진단서, 장애인 등록증,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등
※ 부모의 사망, 이혼, 별거, 가출, 연락두절 기타 가정형편으로 

부모의 정보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학교장 추천서｣ 또는 ｢
자기확인서｣에 동 사실을 명기

※ ‘학교장추천위원회’ 구성․심의․검증 후 학교장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추천한 학생에 한함, 
 ※ 어느 한 가지 서류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재산세납부증명 등

을 받아 종합적으로 판단

① 사회통합전형 1단계 순위별 추가 서류
 ㉠ 1순위(기회균등 대상자)

※ 증명서류는 원서접수일 기준 7일 이내에 발급된 것을 원칙으로 함
※ 사회통합전형대상자 및 특례입학대상자 세부서류는 [별첨 5], [별첨 6]을 각각 참조하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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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상 제  출  서  류

2순위
~

3순위
공통

지역건강보험료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2015.1~10월) 1부
○ 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부&모 모두 제출) : 현재까지 전체내역
○ 건강보험자확인(통보)서(부&모 모두 제출)

직장건강보험료
혼합(지역+직장)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2015.1~10월) 1부
○ 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부&모 모두 제출) : 현재까지 전체내역
○ 건강보험자확인(통보)서(부&모 모두 제출)

소년ž소녀가장 ○ 가족관계증명서 1부

한부모가정 자녀

○ 혼인관계증명서 1부
○ 건강보험, 재산세 관련 증빙서류(부 또는 모)
○ 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부&모 모두 제출) : 현재까지 전체내역
○ 건강보험자확인(통보)서(부&모 모두 제출)

북한이탈주민,
아동복지시설 보호아동

○ 관계 기관의 확인서 1부

순직군경자녀, 순직소방대원자녀,
순직교원자녀

○ 순직확인서 1부

다문화가정자녀
○ 국적취득증명서(국적 취득시) 또는 여권 사본(국적 미취득시) 1부
○ 외국인 등록 증명서(부 또는 모, 해당자에 한함) 1부

산재근로자 자녀 ○ 재해등급확인서(근로복지공단 발급) 1부

준사관/부사관자녀 ○ 복무확인서(총 재직기간 명시) 1부

개척교회목회자자녀 ○ 출석교인 50명이하 및 5년이하 확인서(교단확인필) 1부

해외선교사자녀 ○ 해외(2년이상) 파송 기독교 선교사 확인서(교단확인필) 1부

농어촌면단위(도서벽지)소재 
중학교졸업예정자

○ 현 재학중학교의 최초 전입일 또는 입학일자가 명시된 학교생활기록부 1부
○ 중학교 세부주소가 명시된 재학증명서 1부
○ 농어촌 면단위(도서벽지) 소재 중학교 졸업예정자용 학교장 추천서 1부

㉡ 2 ․ 3순위(사회다양성 대상자)

② 검정고시 합격자
 ○ 지원자 공통서류(입학원서1부, 개인정보활용동의서1부)
 ○ 전가족 등재된 주민등록등본 1부
 ○ 고입 내신성적 산출평가 영어교과 성적 확인서 1부
 ○ 검정고시 합격증 사본 1부(원본지참)
 ○ 봉사활동 확인서 1부

③ 중학교 졸업자
 ○ 지원자 공통서류
    (입학원서1부, 영어교과등급확인서1부, 개인정보활용동의서1부, 학교생활기록부Ⅱ 1부)
 ○ 전가족 등재된 주민등록등본 1부
 ○ 고입 내신성적 산출평가 응시자는 영어교과 성적표 사본(원본지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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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서류

○ 자기소개서 원본 1부 및 사본 3부 
  - 인터넷 접수 후 출력한 자기소개서 원본 1부
  - 사본 3부 : 반드시 인적사항(이름,학교명,주소 등) 수정테이프로 삭제 후 제출
  - 표지 : 지원자 인적사항 기재, 담임교사 자필 서명(검정고시 합격자 제외)
  - 본문 : 배제사항(0점처리 및 10%감점) 기재 금지
○ 학교생활기록부Ⅱ 원본 1부 및 사본 1부
  - 원본 1부 : 1차 제출서류와 동일, 
  - 사본 1부 : 반드시 인적사항(이름, 학교명, 주소 등) 수정테이프로 삭제 후 제출 
  ⇒ 교감 원본대조필 또는 학교장 직인 및 간인 후 제출
※ 수상경력(4번), 교과학습발달상황(7번)은 출력 시 반드시 제외하고 단면출력 해야 함
※ 교사추천서는 생략하며, 자기소개서의 ‘담임교사 확인란’으로 대신함

※ 특성화중학교 ‧ 학력인정 각종 학교 등 졸업예정자 추가 제출서류
 1) 특성화(학력인정)학교 임을 증명하는 서류(교육청 인가일 명시)1부
 2) 산출평가 응시자는 ‘고입전형 내신성적 산출평가 영어교과 성적표 사본(원본지참)1부
    (영어등급확인서는 제출하지 않는다.) 
  3) 산출평가 미응시자는 ‘고입전형 내신성적 산출평가 미응시 학교장확인서’1부

 다. 2단계 제출서류

10. 기타사항(공통 유의사항) 
 가. 제출서류 기록 중 허위로 기재된 사실이 확인된 자는 합격자 발표 후라도 불합격 처리한다.
 나. 지원 자격이 사실과 다른 자의 경우 불합격 처리한다.
 다. 본교는 전기학교 중 특수목적고등학교 해당학교로 타 동일계 학교 간 중복지원 할 수 없다.
 라. 입학전형에 합격한 자의 미등록으로 인한 결원은 입학전형 최종 총점의 차순위자로 후기학교 

정시모집 원서접수 전까지 보충하고, 해당 중학교와 학생에게 통지하며, 등록 후 입학포기자
의 결정은 입학식 이전까지로 한다. 

     (단, 합격포기자(등록기간 내 입학금 미납자)에 대하여는 학부모의 합격(등록)포기서, 출신 중
학교장의 확인서를 받아 처리하며 최종 등록 포기로 간주함)

 마. 졸업예정자가 3학년 2학기 1차(중간고사) 지필평가 성적이 있으나 학교생활기록부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 3학년 2학기 영어성적(석차 9등급제 등급)만 기재된 성적증명서(학교장 발급) 제출
 바. 제출서류 중 사본이 있을 경우에는 교감 원본대조필을 받는다.
 사. 자기소개서에 대한 표절 ‧ 대필 등의 방지 목적의 ‘유사도 검증 시스템’에서 표절 ‧ 대필이
    확인되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아. 제출 서류 외에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 추가서류를 요구할 수 있다.
 자. 입학전형 성적은 전형과 관련된 사항으로만 활용하여 일체 공개를 하지 않는다.
 차. 면접 후, 외부 전문기관(한국교육개발원)에서 실시하는 온라인 설문조사에 의무적으로 참여해

야 한다.(홈페이지 주소는 별도 안내)
 카. 본 전형요항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본교 입학전형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2015년  7월  6일

고 양 외 국 어 고 등 학 교 장
 ※ 기타 문의사항은 본교 홈페이지 [http://www.gyfl.hs.kr/ 입학안내/질의응답/신입학 질의응답] 
    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우편번호 : 412-803          주  소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통일로 820(관산동)
  ☏ 교무실 : 031-969-9072    행정실 : 031-964-7475        FAX : 031-969-90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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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1] 입학원서 : 본 양식은 견본이며, 실제 온라인 접수 후 출력 

2016학년도 고양외국어고등학교 신입생 입학원서
접수번호 ※ 수험번호 ※ 접수대조필 ※

지 
원
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성별 남 ･ 여
연락처

본  인 ☏

주 소
 우편번호　: 　　

보호자 ☏

학 력   년   월     중학교    학년   반   번 [ 졸업예정(   )･졸업(   )･검정고시합격(   ) ]

지망학과

사회통합 전형 여부
기회균등(1순위) - (    ) 
사회다양성(2,3순위) - (    )
(대상유형:                 )

특례입학전형 
여부 (    )

국가유공자전형 여부 (   )

보
훈
번
호

출결(1~3학년)  무단결석(   )회, 무단지각(    )회, 조퇴(    )회,  결과(    )회

영
어
성
적

구분
2  학  년 3  학  년

1학기 2학기 1학기 2학기

수준/등급       수준       수준       등급       등급

자유학기제 해당 학기 (    )학년   (      )학기

담임교사
성적확인

(        )학년  (        )반 담임교사 (                       ) 

출신학교장
   직인

사     진
( 3㎝ X 4㎝ )최근 3개월이내

  위 학생은 2016학년도 귀교 제1학년에 입학하고자 소정의 
서류를 갖추어 지원합니다.

2015년       월       일
지원자:                    (인)

보호자:                    (인)

고양외국어고등학교장 귀하
  위의 기재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증명하며, 위 학생이 귀교 교육과정을 성실히 
이수할 수 있다고 생각되어 이에 추천합니다.

2015년      월      일

(              )중학교장 (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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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2]
입학원서 작성요령

1) ※ 표가 있는 난은 기재하지 않는다.

2) 인터넷 접수 후 출력하여 담임교사 성적확인과

학교장 직인 날인하여 제출한다.

3) 사회통합전형 응시자는 사회통합전형 여부에 ○표

한다.

4) 지원자의 학력란은 해당부분 [졸업예정 ･ 졸업 ･ 
검정고시합격]에 ○표 한다.

5) 출결은 중학교 1-3학년까지이며, 출결은 무단으로

결석･결과･지각･조퇴한 횟수만 기재한다.

6) 영어등급기재란에 중학교 2학년은 성취평가 수준

(A~E), 중학교 3학년은 석차9등급제 등급으로

표기한다.

7) 중학교 2학년 1학기에서 자유학기제를 이수한 경

우 2학년 2학기 성적으로 대체하여 기록한다.

8) 지망학과는 반드시 1개 학과만 기재한다.

9) 생기부Ⅱ는 4번과 7번이 제외된 원본을 제출한다.

10) 사진은 최근 3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상반신의

칼라사진을 활용한다.

11) 검정고시 출신자는 직인란에 검정고시 합격증명서

등으로 대체한다.

12) 전형료와 수수료는 인터넷 접수시 온라인 상으로

납부한다.

수 험 표

수험번호 ※  기재 안함
2단계번호 ※  기재 안함
성    명

출신중학교

직 인

사  진

(3cm×4cm)

최근 3개월 이내

고양외국어고등학교장
1단계 2단계

① 입학원서 1부
② 학교생활기록부Ⅱ1부
③ 영어 등급확인서 1부
④ 주민등록둥본 1부
⑤ 개인정보활용동의서

1부
⑥지원자격별(사회통합

전형, 특례입학대상자,
국가유공자) 추가서류

① 자기소개서 4부
(원본1부,사본3부)

② 학교생활기록부Ⅱ
원본 1부 및
사본 1부

※ 1단계 합격자 전원
기한 내 제출

※ 전형요항 ‘제출서류’
를 숙지한 후 미비
서류가 없도록 함

제출서류

<1단계 발표 후 출력하여 사진에 학교장 직인>

입학원서 접수증
접수번호 ※  기재 안함

성    명

주요전형일정

지원학과
1단계 인터넷 접수
   및 서류제출

2015.11.05.(목) 오전 9시 
  ~  11.10(화) 오후 5시

 면접대상자 발표 2015.11.13.(금) 오전 10시
2016학년도 고양외국어고등학교 신

입생 입학원서를 위와 같이 접수합니
다.

2015년     월     일
고양외국어고등학교장

2단계 인터넷 접수
   및 서류제출

2015.11.13.(금) 오전 10시
  ~  11.17(화) 오후 5시

    면접전형   2015.11.21.(토) 오전 8시
최종 합격자 발표 2015.11.26.(목) 오후 5시
 합격자 예비소집 2015.11.28.(토) 오후2시 
추가모집 원서접수 2015.11.30.(월)~12.01(화)  
 추가모집 전형일     2015.12.02.(수)
추가모집 합격자발표     2015.12.03.(목)
  합격자 등록   2016.01.27.(수)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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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3] 자기소개서 표지 : 본 양식은 견본이며, 온라인 접수 후 출력됨

고양외국어고등학교

2016학년도 자기주도학습전형

자기소개서 ＊수험번호 

＊접수번호 

 지원자 기재 사항

성       명   성별 남･여 주민등록번호 -

연   락   처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지 원 학 과 영어과 (     ) / 중국어과 (     ) / 일본어과 (     ) / 스페인어과 (     )

전 형 구 분 일반전형 (    ), 사회통합전형 (   순위/대상유형:                ), 특례전형(   ) 

2015년    월     일 
지원자                    자필서명

 담임교사 확인란

성       명   이메일 직장전화

2015년    월     일 

담임교사                     자필서명

고양외국어고등학교장귀하

<자기소개서 작성시 유의사항>
1. 자기소개서는 평가를 위한 중요한 자료이므로 반드시 본인이 작성하여야 하며, 사실에 입각하여 

정직하게 학교 특성과 연계한 지원동기, 꿈과 끼를 살리기 위한 활동계획, 진로계획 등을 기술
하십시오.

 ※ 자기소개서의 대리작성, 허위작성 혹은 표절 시에는 사후에도 입학 취소 등 불이익 부과
2. 본문에는 자신의 경험이나 사례 등을 들어 구체적으로 작성하되, 학생 본인을 식별할 수 있는 

내용,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유추할 수 있는 내용, 영어 등 각종 인증시험 점수, 교내·외 
각종 대회 입상실적, 자격증(우회적･간접적 기재 포함) 등은 기재하지 마십시오.

   (기재 시 감점 및 0점 처리됨)
3. 반드시 본 서식을 사용하여 작성하고, 띄어쓰기를 제외하고 1,500자 이내로 제시된 형식에 따라 

작성하십시오. 
   (글자수 : 한글 초 ‧ 중 ‧ 종성의 합이 1글자이며, 알파벳, 특수문자 및 숫자 등 전부 개별 1글자  

 로  계산한다.)
4. 자기소개서를 작성한 후 입학원서와 함께 일괄 제출하십시오.
5. 표지와 본문이 분리되지 않도록 좌측 상단을 묶어 주십시오.
6. 자기소개서는 입학전형 및 입학 후 학생 지도 자료로 활용되며, 비공개 문서로 관리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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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소개서 3페이지 중 2페이지>  수험번호

○ 본인이 스스로 학습계획을 세우고 학습해 온 과정과 그 과정에서 느꼈던 점, 학교 특성과 연계해 지원학교

에 관심을 갖게 된 동기, 고등학교 입학 후 자기주도적으로 본인의 꿈과 끼를 살리기 위한 활동계획 및 

고등학교 졸업 후 진로계획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기술하십시오.

○ 본인의 인성(배려, 나눔, 협력, 타인 존중, 규칙준수 등)을 나타낼 수 있는 개인적 경험 및 이를 통해 배우

고 느낀 점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십시오. 

※ 세 항목의 제목을 그대로 두고 서술하며, 제목(특수문자<>포함)은 글자 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27자) 

 < 자기주도학습 과정 >
 § 학습을 위해 주도적으로 수행한 목표 설정․계획․학습 그리고 그 결과 평가까지의 전 과정
  (교육과정에서 진로체험 및 동아리 활동, 꿈과 끼를 살리기 위한 활동 및 경험 등 포함)  
 < 지원동기 및 진로계획 >
 § 고양외고 학교특성과 관심을 갖게 된 동기 등을 연계하여 꿈과 끼를 살리기 위한 활동 계획과 
   진로 계획
 < 인성영역 >
 § 핵심인성요소(봉사체험활동을 포함한 배려, 나눔, 협력, 타인 존중, 규칙준수 등)에 대한 중학교 활동실적
 § 인성영역 활동을 통해 느낀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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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소개서 3페이지 중 3페이지> 수험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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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동기 등>

1. (고양외고에 대해 정확히 알자!) 지원동기를 쓰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고양외고에 대한 정보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어야 합니다. 고양외고의 특성, 고양외고에서 원하는 인재상과 같은 내용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지원하는 이유를 생각하자!) 지원동기를 쓸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왜 고양외에 지원하고자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이유를 밝히는 것입니다. 일반적이고 전형적인 내용보다는 자신만의 특별한 지원동기를 가지고 작성해야 합니다.  

 
3. (노력한 과정을 쓰자!) 지원동기를 쓸 때에는 고양외고에 지원하기까지의 자신의 노력을 보여주는 것 또한 놓쳐서는 

안 될 부분입니다. 자신이 고양외고에 지원하기 위해 했던 노력 및 그 정도에 대한 전체적인 과정을 구체적으
로 쓰는 것이 중요합니다.  

  
4. (앞으로의 비전을 쓰자!) 지원동기를 쓸 때, 고양외고에 지원하게 된 이유를 밝히는 것만큼, 그 학교에 
   입학한 후 어떠한 비전을 가지고 자신의 꿈과 끼를 키워 나갈 것인지를 쓰는 것도 중요합니다. 고양외고에
   제시하는 비전과 자신의 비전이 일치한다면 더 좋을 것입니다.

5. (체계적으로 쓰자!) 지원동기를 쓸 때, 고양외고에 지원하는 이유와 노력의 과정은 중학교 때의 모습을 
  보여주어야 하고, 비전과 진로계획 등은 고양외고 입학부터 졸업 후 모습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두 개의 큰 틀로 나누어서 체계적으로 자신의 지원동기를 보여준다면 플러스 점수가 될 것입니다.

<인성과 관련된 경험 등>

1. (기본적인 것들만 쓰지 말자!) 인성영역을 쓸 때, 많은 친구들이 오해하고 실수하는 부분이 바로 본인의 인성을
  설명하는 형식으로 쓴다는 것입니다. 고양외고에서 원하는 것은 본인이 직접 경험했던 몇 가지 일화에 관한
  것입니다. 스펙 열거하는 열거식보단 실질적으로 느끼고 경험한 것을 쓰는 것이 좋습니다.

2. (사례나 에피소드를 쓰자!) 인성영역을 쓸 때, 앞서 말한 것처럼 기본적인 정보들이나 사실들을 쓰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 자신의 인성이 형성되는데 영향을 주었던 사례나 에피소드를 
   구체적으로 기술해야 합니다. 

3. (고양외고에 필요한 사람임을 어필하자!) 고양외고가 학생들에게 원하는 인재상이 있습니다. 
  인성영역을 쓸 때에는 성장과정 속에서 형성된 본인의 모습이 고양외고의 인재상과 맞는 사람임을 어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진부한 표현은 쓰지 말자!) 인성영역을 쓸 때, 많은 친구들이 누구나 다 쓸 수 있는 말을 쓰는 경우가 많습
  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장과정을 작성할 때에는 자신만이 겪은 특별한 경험을 참신하게 표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5. (간결하게 쓰자!) 인성영역에서는 짧은 인생이지만 다른 사람들과는 차별화될 수 있는, 자신만의 성장과정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만의 특징을 보여줄 수 있는 사례나 에피소드를 간결하게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자기소개서 본문 작성 참고자료 (교육청 매뉴얼)



본 입학원서에 기재된 지원자의 개인정보는 신입생 입학관리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개인정  

보의 수집․유출․오용․남용으로부터 사생활의 비밀 등을 보호하도록 한 개인정보보호법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수집․이용․제공됩니다.

1. (개인정보 처리의 법령상 근거)

본 입학원서에 기재된 개인정보의 처리업무는 초․중등교육법 제47조 및 동법 시행령 제81조, 제82조,

제84조, 제98조 및 본교의 입학전형 실시계획 등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2. (정보주체의 권리)

지원자는 자신이 제공한 개인정보에 대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4조 및 제35조부터 제38조까지에 

따라 열람․처리․정지․정정․삭제․파기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한 행위로 인

한 손해 발생시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9조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개인정보 수집항목)

입학관리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수집하는 개인정보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증명사진, 주소,

전화번호, 학력, 출결사항․교과성적 등입니다.

4.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① 수집한 지원자의 개인정보는 원서접수, 지원자격․지원결격 사유 확인, 지원자 본인확인, 성적산

출, 합격자 명부 관리, 합격증명서 발급, 성적 통지, 통계자료 산출 등 입학관리 업무를 위한 정

보로 이용됩니다.

② 수집한 지원자의 개인정보는 교육관련 기관의 진로, 진학설명을 위한 안내의 목적에 이용됩니다.

5. (개인정보 제공)

수집한 개인정보는 지원자격․지원결격 사유 조회 및 교과성적 확인 등을 위하여 지원자가 졸업한 

중학교 등 관련된 기관에 제공될 수 있습니다.

6. (개인정보의 보유기간 및 이용기간)

수집한 개인정보는 입학관리 업무를 계속하는 동안 보유․이용할 수 있으며, 입학관리 업무 완료 후 

본인의 삭제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모두 삭제됩니다.

7.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동의 거부)

지원자는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 지원

결격 사유 조회 등 입학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없으므로 원서를 접수할 수 없습니다.

[별첨 4]                                                 수험번호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본 입학원서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동의합니다. □ 

지원자  성명            (인)

보호자  성명                (인)

고양외국어고등학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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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5]              <사회통합전형 세부 안내 자료>

자기주도 학습전형 사회통합 전형 학생 추천 및 선발 절차

Ÿ 중학교의 경우, 내부 추천 위원회(학교장추천위원회) 등을 통해 검증절차를 거쳐서 추천
Ÿ 고등학교의 경우, 입학전형위원회에서 관련 증빙 서류 및 추천 사유 등을 정확하게 검증하여 선발

q (중학교) 사회통합 전형 대상자 추천

   절  차

  ㅇ ① 학생이 담임교사에게 지원신청서 제출 → ② 학교장추천위원회에서 학생이 제출한 지원신청서 
및 증빙서류 검토 심의 → ③ 해당 고교에 추천(학교장추천위원회 회의록 사본과 증빙서류 
첨부)

     * 학생 및 학부모는 지원 유형, 제출서류 기입 및 지원자격, 증빙서류에 허위가 없음을 확인하는 
서명을 한 후 제출

  ㅇ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 중 학교장이 추천한 자” 가운데 증빙서류가 없으나, 사회통합 전형 
대상자로 인정된다고 특별히 판단한 학생에 대해서는 위원회에서 의견서를 작성․첨부하여 해당 고
교에 제출

   학교장추천위원회 구성 및 심의 사항

  ㅇ (구성) 학교장, 교원, 학교운영위원 중 학부모․지역 위원 등 7~9명으로 구성

     *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지역 위원 반드시 포함

     * 학교 규모가 학년당 200명 이하인 학교의 경우 5명으로 구성 가능

  ㅇ (주요 심의 사항) 지원한 학생이 사회통합 전형 대상자로 적합한지 여부, 학생이 제출한 지
원신청서 내용 및 증빙서류의 적합성 여부, 증빙서류가 없는 경우 위원회 의견서 제출 등

     * 심의 과정에서 성적 등 심사는 불가능하며, 학생의 출석을 요구하는 등 학생의 수치심 등을 
유발할 수 있는 심의는 자제

     * 심의 시 적격자 추천을 위해 필요한 경우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q (고등학교) 사회통합 전형 대상자 선발

  ㅇ 중학교에서 제출한 서류를 바탕으로 고교별로 입학전형위원회를 구성하여 서류 검증 실시

     *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 중 학교장이 추천한 자 가운데 위원회에서 의견서를 제출한 학생에 
대해서는 타당성 여부 신중 검토

  ㅇ 증빙 서류 검증을 통해 적격여부가 판명된 학생을 대상으로 선발 (先 검증 後 선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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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1인   781,168.5  24,280 3,571 24,944 

2인 1,330,098.0 40,515 18,324 41,017 

3인 1,720,682.0 52,333 32,803 52,957 

4인 2,111,266.5 64,080 52,026 64,956 

5인 2,501,851.0 75,980 72,579 76,843 

6인 2,892,435.0 88,430 88,962 89,521 

7인 3,283,019.5 99,769 105,472 100,852 

8인 3,673,604.0 112,221 122,708 113,621 

9인 4,064,188.5 124,384 137,773 126,158 

10인 4,454,773.0 135,442 149,772 137,248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1인 926,000 28,462 6,730 29,371 

2인 1,577,000 48,368 26,859 48,560 

3인 2,040,000 62,201 48,941 62,970 

4인 2,502,000 75,980 72,579 76,843 

5인 2,965,000 90,671 91,873 91,062 

6인 3,428,000 104,450 112,143 105,783 

7인 3,891,000 118,139 130,183 119,751 

8인 4,354,000 133,489 147,619 135,442 

9인 4,817,000 147,705 162,840 149,834 

10인 5,280,000 161,683 177,862 164,396 

붙임 1  2016학년도 최저생계비에 따른 건강보험료 적용 기준

  기준 중위소득 50%이하 (차상위계층 ), 최저 생계비 150% 가구

(舊,차차상위계층, 기준 중위소득 약 59.2%에 해당) 건강보험료 적용 기준

❍ 근거 : 2016학년도 사회통합전형 지원 자격 심사 기준표 안내

(교육부 학교정책과-2384, 2015.5.4.)

❍ 지원 자격 : 최저생계비 기준이 적용되는 경우 건강보험료 기준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

기준 중위소독 50%이하(차상위계층, 2015년 기준)                          (단위:원)

  ※ 차상위계층이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120 이하”에서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사람으  
      로 변경됨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3조,‘15.7.1 시행)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일이‘15.7.1.인바, 시행일 이후 사회통합전형은 변경 사항 적용 실시

  최저생계비 150% 가구(舊, 차차상위계층, 2015년 기준)                            (단위:원)

  ※ 4인 가구 기준으로 최저생계비 150%는 기준 중위소독 약59.2%에 해당(2015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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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구원수 산정 방법 및 건강보험료 산정 방법, 절차

 ① 가구원 수 산정 시 유의사항

 ❍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자로서 해당 학생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하는 직계 존속(부‧모)  
    및 2촌 이내의 형제‧자매
  - 단, 가족관계증명서 상 부‧모 또는 미혼인 형제‧자매는 주민등록을 달리하더라도 가구원에   
  포함하고, 부‧모가 모두 없는 경우에 한해 조부‧조모를, 조부․조모도 없는 경우에 외조부․외조모  
  를 가구원에 포함 

 ② 건강보험료 확인 시 유의사항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에 부․모 중 1명만 기재되어 있는 경우 반드
시 제출)에 부모가 모두 있는데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에 학생만 있거나 부․모 중 한명만 있는 
경우 반드시 다른 한 명의 건강보험료 금액을 확인하여 부·모의 건강보험료 합산 
 
  - 학생이 직장에 다니는 형제자매의 건강보험에 가입된 경우 부모의 납부실적까지 제출 
  

 ③ 산정 및 적용 사례

  ○ (산정) 건강보험증에 부양자로 등록된 부‧모의 건강보험료 부과금액을 합산한 금액
     (단,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제외)
     ※부, 모 중 한 쪽이 피부양자인 경우 피부양자의 건강보험료를 합산하지 않도록 주의
  ○ (적용)
   - 부, 모가 각각 다른 건강보험에 가입된 경우 부와 모의 건강보험료를 합산하여 다음과 같
이 적용
     ․ 부, 모가 각각 지역건강보험 부양자인 경우 : 합산 후 지역보험료 기준 적용
     ․ 부, 모가 각각 다른 직장보험 부양자인 경우 : 합산 후 직장보험료 기준 적용
     ․ 부, 모가 각각 지역보험과 직장보험 부양자인 경우 : 합산 후 혼합보험료 기준 적용
  ○ (사례)
     아버지는 직장건강보험 부양자로 3만원 납부하고, 어머니는 지역건강보험 부양자로 
      2만4천원 납부하는 4인가구의 경우 
        3만원(부)+2만4천원(모)⇒가구 건강보험료(5만4천원) ⇒
        혼합기준 적용(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원수 소득기준 직장 지역 혼합
1인 781,168 24,280 3,571 24,944 
2인 1,330,098 40,515 18,324 41,017 
3인 1,720,682 52,333 30,803 52,957 
4인 2,111,266 64,080 52,026 64,956 
5인 2,501,851 75,980 72,579 76,843 

<기준 중위소독 50% 이하인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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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  2순위, 3순위 지원 자격 적용 기준 (소득분위 8분위 이하) 

  2순위, 3순위 지원 자격(소득분위 8분위 이하) 적용 기준 

❍ 근거 : 2016학년도 사회통합전형 지원 자격 심사 기준표 안내

              (교육부 학교정책과-2384, 2015.5.4.)
   ❍ 소득분위 8분위 이하 증명
    - 건강보험료(최근 10개월 평균액) 기준을 적용
    - 건강보험료 확인 시, 부․모 모두 확인(단, 이혼으로 인한 ‘한부모가정’은 주민등록등본 
상 거주를 같이 하고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이하 확인서) 상  지원학생이 피부양자 등으로 등록
되어 있는 부 또는 모의 자료를 확인, 거주와 확인서 피부양자 등록 요건이 동일하지 않
은 경우 확인서에 지원학생이 피부양자 등으로 등록된 부 또는 모의 자료 확인)

  소득 분위별 건강보험료 기준표                          (단위:원)

분위구분

(경계값)
연소득 환산액 월소득 평균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1분위(P10) 17,500,440 1,458,370 44,558 22,541 45,145 

2분위(P20) 26,691,861 2,224,322 68,276 58,698 69,151 

3분위(P30) 33,956,889 2,829,741 86,666 86,291 87,731 

4분위(P40) 40,352,541 3,362,712 102,078 108,758 103,233 

5분위(P50) 46,498,152 3,874,846 118,139 130,183 119,751 

6분위(P60) 53,265,477 4,438,790 133,489 147,619 135,442 

7분위(P70) 60,812,502 5,067,709 153,998 170,102 156,506 

8분위(P80) 71,543,571 5,961,964 182,127 199,987 185,538 

9분위(P90) 89,037,804 7,419,817 226,818 245,357 235,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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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3  2015학년도 사회통합 전형 대상자 지정 범위

경기도교육청

교육부 순위 지  정  대  상  자

법정

대상자 1

순

위

-「국가보훈기본법」제3조제2호의 국가보훈대상자 또는 그 자녀

  (교육지원대상자로 통보되거나 ‘교육지원대상자증명서’ 제출자 또는 ‘국

가보훈해당자 확인원’ 제출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그 자녀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1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으로서

  교육감이 정하는 사람 또는 그 자녀

공통

지정

권장

대상자

- 차차상위계층으로서 교육감이 정하는 사람 또는 그 자녀

-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 중 학교장이 추천한 자

2

순

위

① 소년․소녀가장(형제․자매 포함)

② 조손가정 학생

③ 북한이탈주민(「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해당

자)

④ 순직군경 자녀, 순직소방대원 자녀, 순직교원 자녀

⑤ 다문화가정 자녀(「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 해당자)

⑥ 아동복지시설 보호아동(「아동복지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시

설에 보호된 아동)

자율

지정

대상자

3

순

위

① 농어촌의 면단위 소재지 중학교의 3개 학년의 전과정(1학년 3월 입학일부

터 원서접수일 현재까지)을 이수중인 졸업예정자

② 세 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 자녀(첫째 자녀부터 가능)    

③ 준사관/부사관 자녀

④ 도서벽지 중학교 졸업예정자(2014년 2월 28일 이전부터 원서접수일 현재 재

학중인 졸업예정자)

⑤ 산업재해근로자 자녀

⑥ 한부모 자녀(「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 제1호~5호 해당자)

⑦ 전형을 실시하는 고등학교장의 요청으로 교육감이 승인한 사람 등

※ 2순위, 3순위의 경우 소득분위 8분위 이하 자녀에 한해 지원 자격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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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4

2016학년도 자기주도학습전형 사회통합 전형 대상자

지  원  신  청  서

신청 번호 2015 -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출신 학교 ( ) 중학교  ( )년 2월 (졸업 / 졸업예정)

지원 유형

1순위 유형 ( )

2순위 유형 ( ), 소득분위 ( )

3순위 유형 ( ), 소득분위 ( )

제출 서류

본인은 2016학년도 사회통합 전형의 ( )순위 ( )

유형에 지원하고자 합니다.

사회통합 전형 대상자로 지원함에 있어 지원 자격 및 증빙 서

류에 허위가 없음을 확인합니다.

또한 사회통합 전형으로 합격한 후 증명서 위조 등 부정 입학이 

확인되었을 경우 ‘합격 및 입학 취소’ 등 조치가 엄정하게 취해질 

수 있음을 안내받았습니다.

2015년      월      일

신청자 : 학  생 ______________(인) 서명

학부모 _______________(인) 서명

( )중학교장 귀하
 ※ 신청 번호 : 중학교별로 지원서를 신청한 연번호 기록 (발급대장 별도)
 ※ 지원 유형 
   - 1순위 : 지원학생이 해당하는 유형을 기입 
   - 2순위 : (         ) 안에 유형 및 분위(건강보험료 기준)를 기입 
   - 3순위 : (         ) 안에 유형 및 분위(건강보험료 기준)를 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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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5

2016학년도 자기주도학습전형 사회통합 전형 대상자

학  교  장  확  인  서

발급번호 2015 -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출신 학교 ( ) 중학교  ( )년 2월 (졸업 / 졸업예정)

지원유형 사회통합 전형

구 분 유 형

1순위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국가보훈대상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차차상위계층

학교장 추천자

2순위 유형 ( ), 분위 ( )

3순위 유형 ( ), 분위 ( )

2015년      월      일

추천자 : ( ) 중학교장  (직인)

( )고등학교장 귀하

 ※ 발급 번호 : 중학교별로 확인서를 발급한 연번호 기록 (발급대장 별도)
 ※ 검정고시 합격자의 경우, ‘출신학교’ 란에 ‘검정고시’ 표기
 ※ 지원 유형 
   - 1순위 : 지원학생이 해당하는 유형에 ‘○’표 
   - 2순위 : (         ) 안에 유형 및 분위(건강보험료 기준)를 기입 
   - 3순위 : (         ) 안에 유형 및 분위(건강보험료 기준)를 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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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6
 2016학년도 고입 사회통합전형 중 ‘학교장 추천자’ 유형

학교장 추천서

발급번호  2015 -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출신학교 ( ) 중학교  ( )년 2월 (졸업 / 졸업예정)

지원유형 사회통합전형 1순위(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 중 학교장 추천)

증빙 서류 

추천 사유

위 내용이 사실임에 틀림없기에 귀교 2016학년도 자기주도학습전형 
사회통합전형(1순위:유형⑥)로 추천합니다.

2015년     월     일

추천자 : ( ) 중학교장  (직인)

고양외국어고등학교장 귀하

첨부1 학교장추천위원회 회의록 사본(교감원본대조필) 1부

첨부2 객관적 증빙서류 (  ) 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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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7

2016학년도 자기주도학습전형 사회통합 전형 부정입학 방지를 위한

학 부 모 확 인 서

접수 번호 2015 -

성   명
지원학생

주민등록번호
 -

학부모  -

주 소

출신 학교 ( ) 중학교  ( )년 2월 (졸업 / 졸업예정)

지원 유형

1순위 유형 ( )

2순위 유형 ( ), 소득분위 ( )

3순위 유형 ( ), 소득분위 ( )

본인은 2016학년도 사회통합 전형의 ( )순위 ( )

유형 지원자격에 적합하게 지원하였음을 서약하며,

지원자격을 준수하지 않거나 지원자격이 없음에도 증명서 위조 

등 부정한 방법으로 합격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합격 및 입학

이 취소될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2015년      월      일

확인자 : 학  생 ______________(인)/서명

학부모 ______________(인)/서명

( )고등학교장 귀하

 ※ 접수 번호 : 사회통합 전형 접수 번호 기록
 ※ 검정고시 합격자의 경우, ‘출신학교’ 란에 ‘검정고시’ 표기
 ※ 지원 유형
   - 1순위 : 지원학생이 해당하는 유형에 ‘○’표 
   - 2순위 : (         ) 안에 유형 및 분위(건강보험료 기준)를 기입

- 3순위 : ( ) 안에 유형 및 분위(건강보험료 기준)를 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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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6]

2016학년도 고양외고 입학전형 응시를 위한 
특례입학 전형 지원자 전형 안내

 ※ 특례입학대상자는 증빙서류 확인이 필요하므로 반드시 직접 접수하여야 합니다. 
    (우편접수 불가)
 ※ 해외관련 서류 중 영어 이외의 언어는 한글이나 영어로 번역하여 공증을 받아야 합니다.
 ※ 증빙서류 사본을 제출할 때는 반드시 원본을 지참 제시하여야 합니다. 외국에서 발급된 

서류는 불합격자에 한하여 본인 요청시 추후 반환합니다.
 ※ 원서접수일 이후 귀국한 학생은 본 전형에 지원할 수 없습니다.
 ※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 서류를 추가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본인이 고양외고의 특례입학대상자 지원 자격이 되는지 사전에 전화 또는 방문하여 확인한 

후에 지원하기 바랍니다.
 ※ 외국학교 전 학년 성적증명서(국내성적이 없는 경우) 및 재학증명서(재학증명서 발급이 안 

되는 경우, 전 재학 기간의 성적증명서로 대체)
   - 입학과 퇴학 연월일 및 재학학년 명시, 외국학교장 서명 또는 직인(seal) 날인
   - 위 서류의 입증절차는 <참고자료>의 ‘4’ 항에 따름

[모집인원]

              학과(학급수)
 전형구분

영어과
( 3반 )

중국어과
( 3반 )

일본어과
( 2반 )

스페인어과
( 2반 )

합 계
( 10반 )

정원외 특례입학대상자 2 1 1 1 5

[전형별 지원자격]

전형 구분 지    원    자    격

정원외 특례입학대상자 ◇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82조 제③항 해당자

[제출서류-1단계] 공통서류

구분  제출서류-1단계

공통

 1. 입학원서 1부
  ※ 인터넷 접수 후 출력물을 제출한다. 
  ※ 원서 출력물에 사진(3cm×4cm) 부착(출력) 후 해당 학교장 직인으로 날인한다.
 2. 학교생활기록부Ⅱ(특목고 제출용) 1부 ※ 교감 원본 대조필 또는 학교장 직인날인
 3. 영어교과등급확인서 1부 ※ 교감 원본 대조필 또는 학교장 직인
 4. 개인정보활용동의서 1부
 5. 전가족주민등록등본 1부
 6. 국내 최종학교 재학(졸업)증명서 1부
 7. 여권 사본 또는 출입국 사실 증명서(부,모,학생) 각1부
 8. 외국체류기간 및 거주기간 확인서(부,모,학생) 각1부
 9. 재외국민등록부등본 (부,모,학생) 각1부
10. 외국학교 재학증명서 1부(재학증명서 발급이 안 되는 경우, 전 재학 기간의 성적

증명서로 대체) 
11. 외국학교 성적증명서 1부(국내성적이 없는 경우) 
12. 특례 입학자격 인정서(경기도 교육청 발급) 또는 특례입학지원자 학부모ž학교장   
    확인서(출신중학교 발급) 1부
13. 외국학교 수학학교 이수사항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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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1단계] 해당자별 특례입학자 제출 서류

          해당자별 

 구비서류

외국 또는 
군사분계선 
이북지역 

거주자
(제1호) 

 외국에서
 재학하고
 귀국한

 학생
(제2호가목)

과학기술자 
및 

교수요원의  

자녀
(제2호나목)

외국인(제2호다목)
북한이

탈주민
의자녀
(제3호)

비  고
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학생

 기 타
 외국인 

학생

 외국학교 전 학년
 성 적 증 명 서

(국내성적이 

없는 경우)

○ ○ ○ ○ ○ 입․퇴학 년 월 일, 재
학학년 명시, 학교장이 
서명한 서류 (사본제출-원본필수지참)

 국내 최종 학교

재학(졸업)증명서

(○) ○ ○ 출국 전 재학(졸업)학교 발

급, 최종 재학 년․월․일․학
년 명시(사본제출-원본필수지참)

출입국사실증명서
○

부모, 학생
각 1통

○
부모, 학생
각 1통

○
부모, 학생
각 1통

○
학생

○
학생

증명서는 김포국제공
항, 삼성동 공항터미

널, 법무부 출입국관리
사무소등에서 발행,학
생입국일자 기록되어

야 함

가족관계증명서 ○
순수외국인은 가족관
계증명서에 해당하는 

외국정부 증명서

전 가족
 주민 등록 등본

○ ○ ○
귀국일자 이후에 발행

한 것, 재외동포자녀는 
말소된 주민등록등본

유치과학기술자, 
교수요원의 정부 초청 

또는 추천서 사본
○   주무부 장관 발급

제3국 수학인정서 (○) (○)

학생이 부모 체류국과 
다른 나라에서 재학한 
경우, 부모 체류국의 재

외공관장 확인

국내거주사실  
확인서, 영주권사본

(○) (○) 재외 동포 자녀에 한

함(별첨서식)

우리나라에서의    
외국인등록필증 (또는 
국내거소사실증명서)

○
부모, 
학생
각 1통

○
부모, 
학생
각 1통

외국인 , 거주지 동사
무소 발급

외국에서의 체류기간 
및 거주기간 확인서

-재외국민등록부등본

○
부모, 학생

각 1통

○
부모, 학생

각 1통

재외 공관장, 
외교통상부

북한이탈주민확인서 

및 학력보증서
○ 해당 기관장 확인

외국학교 수학학교
이수사항,
체류상황

○ ○ ○ ○ ○ ○ 본교양식

※ (    )는 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 외국학교 전 학년 성적증명서 
 - 입학과 퇴학 년월일 및 재학학년 명시, 외국학교장 서명 또는 직인(seal) 날인
 - 서류의 입증절차는 <참고자료>의 ‘4’ 항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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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특례입학대상자 전형 지원자 학부모ž학교장 확인서

성   명

한글/한자 영 문

(               )/(                )

주민등록번호 - 성별 남 / 여

출신중학교                 중학교      3 학년    반 졸업예정(졸업)

주    소
연 락 처
(휴대전화)

지원자

보호자

거 주 국 거주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외    국 
거주기간

부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개월  일)

모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개월  일)

출국전 국내

최종취학학년 

학교

학년
취학기간       년   월   일까지

재학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외국재학학교 재학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재학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본인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2조 제③항 제(  )호 해당자로 귀교 2016학년도 특례입

학대상자 전형에 지원자격에 적합하게 지원하였음을 서약하며, 지원자격을 준수하지 않거

나 지원자격이 없음에도 증명서 위조 등 부정한 방법으로 합격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

는 합격 및 입학이 취소될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2015년   월    일

지원자   _________________  인(서명)     학부모  __________________  인(서명)

위의 기재 내용이 틀림없음을 확인함

2015년  월   일

(         ) 중학교장 _______________ 직인

 고양외국어고등학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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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학교 수학학교 이수사항

   (외국의 초․중학교에서 수학한 모든 학교를 기재)

학 교 명
소재국

---------

도시

이수
학년

(1∼9)

입  학 
년월일

전학(졸업)

년 월 일
재학기간
(년, 개월)

(      )년

(      )월

(      )일

(      )년

(      )월

(      )일

(      )년

(      )월
(      )년

(      )월

(      )일

(      )년

(      )월

(      )일

(      )년

(      )월
(      )년

(      )월

(      )일

(      )년

(      )월

(      )일

(      )년

(      )월
(      )년

(      )월

(      )일

(      )년

(      )월

(      )일

(      )년

(      )월
(      )년

(      )월

(      )일

(      )년

(      )월

(      )일

(      )년

(      )월
(      )년

(      )월

(      )일

(      )년

(      )월

(      )일

(      )년

(      )월
(      )년

(      )월

(      )일

(      )년

(      )월

(      )일

(      )년

(      )월
(      )년

(      )월

(      )일

(      )년

(      )월

(      )일

(      )년

(      )월
(      )년

(      )월

(      )일

(      )년

(      )월

(      )일

(      )년

(      )월
(      )년

(      )월

(      )일

(      )년

(      )월

(      )일

(      )년

(      )월

외국학교 재학 학기 :  (       )학기

 ※ 외국학교의 경우 학교명은 공식 영문 명칭을 영어로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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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    류    상    황
(제82조 ③항 2호 ‘가’․‘나’목 지원자만 작성)

■ 지원자(성명:             )

국외 거주(체류)국 체 류 기 간 체류일수

    년     월     일 ～        년     월     일 (       )일

    년     월     일 ～        년     월     일 (       )일

    년     월     일 ～        년     월     일 (       )일

    년     월     일 ～        년     월     일 (       )일

    년     월     일 ～        년     월     일 (       )일

    년     월     일 ～        년     월     일 (       )일

    년     월     일 ～        년     월     일 (       )일

계 (       )일

■ 보호자 - 부 (성명:              ) / 체류사유 - (                    )

국외 거주(체류)국 체 류 기 간 체류일수

    년     월     일 ～        년     월     일 (       )일

    년     월     일 ～        년     월     일 (       )일

    년     월     일 ～        년     월     일 (       )일

    년     월     일 ～        년     월     일 (       )일

    년     월     일 ～        년     월     일 (       )일

    년     월     일 ～        년     월     일 (       )일

    년     월     일 ～        년     월     일 (       )일

계 (       )일

■ 보호자 - 모 (성명:              ) / 체류사유 - (                    )

국외 거주(체류)국 체 류 기 간 체류일수

    년     월     일 ～        년     월     일 (       )일

    년     월     일 ～        년     월     일 (       )일

    년     월     일 ～        년     월     일 (       )일

    년     월     일 ～        년     월     일 (       )일

    년     월     일 ～        년     월     일 (       )일

    년     월     일 ～        년     월     일 (       )일

    년     월     일 ～        년     월     일 (       )일

계 (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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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자 격 요 건

외국 또는 군사분계선 
이북지역 거주자(제1호)

§ 외국 또는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서 9년 이상의 학교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외국에서 재학하고 
귀국한 학생

(제2호 가목)

§ 외국의 학교에서 2년 이상 재학하고 귀국한 학생(외국
에서 부모와 함께 2년 이상 거주한 자에 한함)

국내 중학교
에 전학 또
는 편입학하
여 졸업한 
자

과학기술자 및 
교수요원의 자녀

(제2호 나목)

§ 정부의 초청 또는 추천에 의하여 귀국한 과학기술자 
및 교수요원의 자녀

외국인 학생

(제2호 다목)

§ 외국인 학생(부모가 모두 외국인이어야 한다.) 또는 외국에
서 2년 이상의 중(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이수한 외국인 학
생(부모 또는 부모 중 1인이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에는 외국
에서 2년 이상의 중학교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생을 말한다.)

북한이탈주민

(제3호)

§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 제2조제2항
에 의한 보호 대상자로서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의 학교
에서 2년 이상 재학하고 군사분계선 이남지역의 중학
교에 편입학하여 졸업한 자

<참고자료>

【관련 규정】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 제75조 외국에서 귀국한 학생, 외국인 학생, 북한이탈주민의 자녀는 
학칙에 따라 중·고교에 입학·전학·편입학 할 수 있음
  → 학교별로 일반·특례편입학의 허용인원, 편입학년 결정을 위한 구체적인 내용·방법·절차 
등을 학칙으로 규정 

 ※ 아래 안내 자료는 귀국자 입학의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자료이며 자세한 사항은 본교로 직
접 문의 요망

1. 특례 입학 자격 :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82조 제3항 해당자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5조 및 제82조 제3항)

　 
 가. 외국 또는 군사분계선이북지역에서 9년 이상의 학교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나.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외국의 학교에서 국내의 중학교에 전학 또는 편입학하여 

졸업한 자 
　1) 외국의 학교에서 2년이상 재학하고 귀국한 학생(외국에서 부모와 함께 2년 이상 거주한 자에 

한한다) 
　2) 정부의 초청 또는 추천에 의하여 귀국한 과학기술자 및 교수요원의 자녀 
  3) 외국인 학생(부모 또는 부모 중 1인이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에는 외국에서 2년 이상의 중학

교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생을 말한다) 
 다.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의한 보호대상자로서 군사분계

선이북지역의 학교에서 2년 이상 재학하고 군사분계선 이남지역의 중학교에 편입학하여 졸업
한 자 

 라. 제97조 제1항 제3호 또는 제98조의 3에 따라 중학교 졸업자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받
은 자

 
2. 외국에서의 거주기간 및 재학기간

구분 거주기간 체류기간 재학기간 비고
부모 2년 이상 1년 이상 - 거주 및 체류기간 동시 적용
자녀 2년 이상 - 2년 이상(2개학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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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자 유의 사항 】

1) 모든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입학 후라도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2) ‘보호자’라 함은 민법 제909조 친권자(부모가 혼인 중일 경우 부모 공동)를, ‘전 가족’이라 함

은 친권자와 지원자를 포함합니다.
3) ‘거주’라 함은 특정국가에 거주할 목적으로 출국하여 당해 국가에 실제 거주한 기간(재외국

민등록부등본의 최초입국일,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등으로 입증)을 의미합니다. 
4) ‘체류’라 함은 거주 기간 내에 당해 국가에서 실제 체류한 기간만을 합산한 기간입니다. (출

입국사실증명서)
5) ‘재학기간’이람 함은 거주 기간 내에서 이수한 학기 또는 학년의 해당 기간으로 1년 간 이수학

기는 2개 학기 기준입니다. (1년 이내 3개 학기 이수는 2개 학기 이수로 간주함)
※ 외국어(영어 제외)로 발급된 서류는 반드시 한국어로 번역 공증하여 제출해야 함

3. 구비서류 발행처 

구비서류 발행처
출입국사실증명서

출입국관리사무소 또는
각 읍면동 주민센터(팩스민원 신청)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국내거소사실증명서

재외국민등록부등본
외교통상부 재외국민 사무소 또는

체류국 재외공관장

4. 외국 발급서류(재학증명서, 성적증명서)의 입증절차
 가. 학교장 발급서류로 입증되는 경우
  1) 대상 : 교육부 홈페이지(메인화면: 정책>초·중·고 교육>교육과정)에 탑재된 외국학력인정학교 

⇒ 대상 국가 및 도시, 학교명을 필히 확인할 것
  2) 입증방법 : 학교장 확인 ⇒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 확인이 필요 없음
 나. 학교장 발급서류로 입증되지 않는 경우
  1) 대상 : 위의 ‘가 – 1)’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학교
  2) 입증방법 : 다음 두 가지 방법 중 하나를 선택
   ① 지원자가 본인의 재학 학교가 해당 국가의 정규교육기관임을 소명(관할 교육청의 학력인정 

학교 목록 등 제출)
   ② 아포스티유 확인 또는 영사관 공증
※ 유의 사항

  향후, 상기 절차에 따라 국내 학교에 전·편입학한 귀국 학생을 무선표집(random sampling)
하여 서류 진위 여부 등을 확인할 예정이며, 소재 국가 학력 위·변조 서류 발각 시 해당 학
생의 입학이 취소됨

※ 아포스티유(Apostille) 협약 소개

q 아포스티유 협약은
m 우리나라 공문서(성적증명서 등)를 제출하기 위해 해당국가 주한대사관(총영사관)의 영사확인을 받

지 않고, 외교부 발행 아포스티유를 발급받아 협약가입국에 제출하면 협약국 공문서와 동
일한 효력 인정

m 협약가입국가 발행 공문서(성적증명서 등)에 대해 협약가입국 아포스티유를 발급받으면 우
리나라에서 우리 공문서와 동일한 효력 발생

※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아포스티유)이 정식 발효(2007.7.14)

q 아포스티유 확인서
해외에서 사용될 우리 공문서(공증문서 포함)에 대해 외교통상부가 아포스티유 협약 규정에 따
라 발급하여 주는 확인서로서, 협약 가입국에서 동일한 서식 사용

q 아포스티유 확인 대상 문서 
• 정부기관 발행 문서(공문서) : 국가공무원법 제2조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한 공무원 신

분인 자가 기관장인 기관에서 업무 수행을 위해 발급한 문서 (국공립학교발행 성적증명서)

• 공증문서 : 정부기관 발행 문서가 아닌 문서로서 공증인법 또는 변호사법에 의해 공증인의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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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역 국 가 명

아시아
대양주
(17개국)

호주, 중국 일부(마카오, 홍콩), 이스라엘, 일본, 한국, 뉴질랜드, 브루나이, 

몽골, 쿡제도, 피지, 인도, 마샬군도, 모리셔스, 바누아투, 사모아, 통가, 

니우에

유럽
(51개국)

알바니아, 오스트리아, 벨라루스, 벨기에, 보스니아-헤르체코비나, 불가리아, 

크로아티아, 키프로스, 체코,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조지아, 독일, 

그리스, 헝가리,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이탈리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몰타, 모나코, 몬테네그로, 네덜란드, 노르웨이, 폴란드, 포르투갈, 

루마니아, 러시아, 세르비아,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터키, 키르기즈스탄, 마케도니아, 우크라이나, 영국, 안도라,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몰도바, 리히텐슈타인, 산마리노,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북미
(1개국)

미국

중남미
(24개국)

아르헨티나, 멕시코, 파나마, 수리남, 베네수엘라, 앤티가바부다, 바하마, 

바베이도스, 벨리즈, 콜롬비아, 도미니카연방, 도미니카공화국, 에콰도르, 

엘살바도르, 그라나다, 온두라스, 세인트빈센트, 페루, 트리니다드토바고, 

세인트루시아, 세인트키츠네비스, 코스타리카, 우르과이, 니카라과

아프리카
(9개국)

남아프리카공화국, 보츠와나, 레소토, 라이베리아, 나미비아, 상투메프린시페, 

스와질랜드, 말라위, 카보베르데, 세이셸

격을 가진 자가 공증한 문서 (사립학교 발행 증명서)

q 귀국하여 국내학교로 입학할 때 아포스티유 발급 기관 및 발급 방법
• 공문서 발급(번역문 첨부, 반드시 학교장 직인, 서명 또는 날인 포함) ⇒ 해당국가 외교부 또는 

아포스티유 발급기관 확인(Apostille 부착) ⇒국내 교육기관에 제출(공문서로 인정)

q 참고 사항
Ÿ 아포스티유 협약에 가입되지 않은 나라의 경우, 영사관 또는 대사관 공증 필요
Ÿ 아포스티유 가입국 현황(105개국) : 2013.6.3 현재

※ 외교통상부 해외안전여행 사이트(www.0404.go.kr) ⇒ 영사서비스 ⇒ 아포스티유 제도 확인


